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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

2̀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
최우선선정 실시

 개별점수 산정

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

■ 공통적용 항목 60점

 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 15점

 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 15점

 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(소업종) 10점 단, 재해율 순위 10개 전 
소업종 단위로 1점씩 차감

 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점

 ⑤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
 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이하)

10점

 ⑥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), 지게차(좌‧입식)
  • 해당설비 사진제출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시 인정

5점
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 50점

 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
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

   * ❶노사문화우수기업, ❷강소기업,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
사업장, ❹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❺장애인
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❼일터혁신 
우수기업(인증)❽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

40점  각 5점씩

 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5점 ‘20~’21년 참여업체

 ⑨ KOSHA-MS 인증기업 5점

■ 가점항목(사망사고 감소사업, 고용‧산업위기지역) +30점

 ⑩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+10점 신규

 ⑪ 고용위기 지역
  • ‘20년~’21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+10점

 ⑫「산단대개조」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+10점 신규

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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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별점수에 품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점수로 우선순위 선정

품목 필수노동자·3밀 시저형리프트 방호장치 채광창덮개·안전대 
부착설비

기타 고위험설비

가중치 1.2 1.2 1.1 1.0

예시) A사 : 3밀품목 개별점수 63점×1.2 = 75(소수점 절사)

      B사 : 지게차 방호장치 72점×1.0 = 72

      ☞ 최종순위 : A사가 B사 보다 선순위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품목별 가중치→가점항목(⑩→⑫)→공통항목(①→⑥)→

우수항목(⑦→⑨)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참 고

⑪ 고용위기 지역 : 울산광역시 동구, 전라북도 군산시,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, 

경상남도 거제시, 경상남도 통영시, 경상남도 고성군, 전라남도 목포시, 전라남도 

영암군

⑫ 「산단대개조」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

 - 경북지역 : 구미산단, 성주산단, 왜관산단, 김천산단

 - 광주지역 : 광주산단, 하남산단, 빛그린산단

 - 대구지역 : 성서산단, 서대구산단, 대구제3산단, 북구혁신경제벨트

 - 인천지역 : 남동산단, 주안산단, 부평산단, 송도산단

 - 전남지역 : 여수산단, 광양산단, 율촌제1산단, 광양항산단


